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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다수에 

의한 통치방식은 국민주권과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는 필수

불가결 요소이지만, 동시에 안정적 정부를 통한 국가의 운용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
히 비례대표성을 기초로 한 의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유럽국가들의 경우 정부구성과 예산안 통과의 난제, 불신임을 통한 

잦은 정부교체 등의 비효율적 통치위기에 종종 노출된다. 이 논문은 

다수결의 민주주의적 의미와 본질을 검토해 본 후 두 가지 차원, 즉 

적극적 다수와 소극적 다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회톨레

랑스의 개념을 사용해 북유럽 5개국의 정부안정성을 분석해 보는데 

초점을 둔다. 북유럽 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성에

는 충실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부의 잦은 교체, 정부의 

실각, 예산안 통과의 어려움을 겪게됨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을 추적 

* 이 논문은 2015년도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지원 사

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3A20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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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두 가지 측면, 즉 선거제도의 결과 파생되는 정당의 분절화

와 정부해산 요건인 상대적 다수제에 의해 기인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덴마크와 핀란드가 그 예에 속한다. 반대로 스웨덴의 경우 정

당분절화가 상대적으로 낮고, 절대적 다수제를 정부해산 요건으로 채

용하고 있어 정부의 안정성도 다른 4개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요컨

대, 이 논문은 정치적 안정성은 의회톨레랑스보다 정당분절화의 정도

와 정부해산요건이 절대적 다수인가, 혹은 상대적 다수인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논문접수: 2015.11.19 / 심사완료: 2015.12.04 / 게재확정: 2015.12.10

Ⅰ. 문제의 제기

다수결 원칙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과 민주적 정당성 

(democratic legitimacy)을 필수요소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작동의 근

간을 이룬다(Blondel 1973; Schumpeter 1976; Heywood 2015, 82-89).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다당제적 정당체제 하

에서는 너무 엄격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 과반수를 확보하는 정

부를 구성할 때 3개 이상의 복수정당의 참여로 인해 정부구성기간

이 길어지고, 공동 예산안과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합의실패, 
그리고 빈번한 내각불심임 등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 등 통치력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Von Beyme 1970, 570-571; 2001; Laver & 
Schoefield 1990; Lewin 1998, 197-198; Lijphart 2012; Przeworski 
1988; Von Hagen 1992). 소수정부일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가 전제

되지 않고는 정부의 통치력은 극도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Strøm 1990; 1995). 비례대표제는 소수의 보호와 국민 대표성을 충

족시켜 주지만 복수정당의 정부참여로 인해 파생되는 정부 통치력

의 약화는 곧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유럽 각국의 통치위기와 정부의 불안정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

를 반영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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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다수결 원칙과 정치적 안정성과의 관계를 선거제도

라는 통제변수를 사용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의회민주주의적 양태는 매우 안정적이고 동질적으로 인식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상이한지에 대한 

분석을 다수결 원칙의 적용이라는 틀 속에서 시도해 보는데 이 글

의 목적이 있다. II장에서는 다수결 제도의 본질을 논의해 보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기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본다. 또한 

적극적 다수, 소극적 다수, 기권표의 이론적 해석과 정의에 기초한 

의회톨레랑스 개념을 도입해 적극적 다수와 소극적 다수가 어떻게 

유럽의회민주주의의 정부임명과 불신임에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본다. III장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

란드 등 북유럽 5개국에서 채택한 선거제도의 적용결과 나타나는 

정당 분절화(party fragmentation)가 정치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해 보고, 마지막 IV장에서는 정부구성과 해산에 요구

되는 다수결 제도가 어떻게 선거제도의 결과 파생되는 정당분절화

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해 

본다. 

Ⅱ. 다수결의 원칙의 개념적 접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principle of the majority 
rule)은 서구민주주의의 산물로 받아들여진다. 다수결 원칙은 과반

의 통치(majority rule)라는 기초 위에서 작동하는 민주적 장치다. 고

1) 유럽 각국의 의회민주주의 통치의 위기와 정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태리(Spotts & Wiser 1986; LaPalombara 
1987; Cotta & Verzichelli 2000; 2007), 독일(Pridham 1982), 스위스 

(Linder 1994), 네덜란드(Lijphart 1975), 벨기에(Vliegenthart, Walgrave, 
& Meppelink 2011), 오스트리아(Luther & Muller 1992), 포르투갈 

(Neto 2003), 스페인(Flores Juberias 2003), 북유럽국가(Damgaard, et al. 
1992; Wiberg 1994), 유럽(Sani & Sartori 1983; Saalfel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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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참여해 투표한 표를 단순다수 

(simple majority)방식으로 결정했고(Thorley 2005, 57), 영국과 미국 

등 초기 민주주의 선거에서도 아테네방식의 단순다수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프랑스 혁명 전후의 근대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이전

에는 보다 점수제(Borda count), 콩도르세 방식(Condorcet method)과 

함께 19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 
경쟁방식이 도입되기 시작되면서 과반수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더

욱 가열되기 시작했다(Carstairs 1980, 2-5).
다수결제도가 국민주권과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

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필수적 요소

로 간주된다(Morris 1998; Lutz 1988). 미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사상은 대의민주주의 체

제 하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았다

(Heywood 2015, 82-89). 하지만 ‘국민으로부터’라는 개념의 불명료

성이 문제다. 즉 ‘국민의 뜻을 어떻게 결집할까’와 ‘국민의 몇 퍼센

트가 유효한 국민의 뜻일까’라는 본질적 문제의 접근은 국가마다, 
문화의 차이 혹은 역사적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기 민주주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

는 국민의 자격은 세금, 노동급여, 재산, 교육 등의 일정기준을 충

족한 극소수에게 부여되었고 절대적 다수는 선거에 참여할 자격조

차 박탈당했다. 마찬가지로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1인 선거구의 상

대적 다수가 결정권을 가졌지만, 민주주의 초기 빈번히 사용된 프

랑스의 1인 2표제, 스위스의 1인 다수표제, 그리고 복수선거구제를 

통해 표출된 절대적 과반을 유효한 수로 보았다. 
민주주의가 과반수 원칙에 의한 통치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과반수의 독재 혹은 압제(tyranny of majority)로부터 소수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즉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는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 요소

로 간주되었다. 미국의 건국헌법 제정과정에서 소수의 기본권과 자

유를 보장할 수 있는 헌법조항을 추가시킨 메디슨(J. Madison)의 권

리장전(Bill of Rights)의 정신과 다수의 통치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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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밀(J. S. Mill)의 다수결 비해악원

칙 (No-harm principle of majority)은 과반수독재 방지를 위한 중요

한 철학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Mill 1972; Heywood 2015, 
241; Morris 1998). 즉 다수가 의사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만 선

거에서 패배한 정당,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 무효투표를 던

진 유권자 혹은 투표권이 없는 시민까지 포함하는 소수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 보호와 자유보장은 다수결 원칙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다수결 원칙이 민주적 절차방식으로 채택되어 사용된 결정적 계

기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치

자의 뜻이 아닌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 혹은 의지(will of 
the people)를 정부의 정책결정과 의회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

도록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의회와 정부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은 

슘페터(J. A. Schumpeter)의 민주적 방식(democratic method)에 잘 

나타나 있다(Schumpeter 1976; Huntington 1991). 국민의 대표를 뽑

는 선거에서 다수국민의 뜻(will of the majority)을 모아 정책결정과

정에 반영해 통치를 담당하는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라고 정의한 슘페터 민주주의이론은 ‘동일표’ ‘동일가치’라는 

등가성을 기초로 한 다수결의 원칙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즉 민주적 다수결주의는 ‘모든 사람이 한 표씩 

(everybody votes for one, nobody for more than one)’이라는 등가성

의 원리(principle of equivalence)에 기초한 개념으로 의회 민주주의

의 발전과정에서 1인 1표주의를 인정한 보통선거제와 평등투표제의 

중심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2) 1838년 시작된 차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에서 요구한 6개 항목 중 남성보통선거제 도입과 1인 1
표주의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국가에서 폭넓

2) 재산규모에 따라 복수투표권을 부여한 초기 서구 민주주의의 사례나, 
1948년까지 영국에 존재했던 대학선거구(university constituency)에 등록

된 유권자에게 2표를 부여했던 복수투표권은 인위적으로 국민다수의 뜻

을 왜곡한 것이었기 때문에 등가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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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입되기 시작했고 여성 및 소수민족까지 포함한 보통선거제도

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1차대전 전후와 2차대전 사이의 기간에 

완성되었다.3) 
다수결 원칙의 기본적 원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기치로 한 

벤담(J. Bentham)과 밀(J. S. Mill)의 공리론(utilitarianism)에 잘 표출되

어 있다(Heywood 2015, 389). 공리론은 모든 사람의 가치를 동일하

게 간주하는 등가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1인 1표주의의 등가성의 

원리는 다수결 원칙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1948년까지 영국에 존

재했던 대학선거구제에 등록된 유권자에게는 2표를 부여했던 복수

투표권은 교육차이에 따라 개인간의 가치를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였다. 1688년 명예혁명과 1689년 권

리장전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영국이 서구 민주주의 국

가 중 가장 늦게 등가성에 기초한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한 상황은 

아이러니 하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다수국민의 뜻을 모아 정책결정과

정에 반영해 통치를 담당하는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라고 주장한 슘페터의 민주주의 이론에 다수결의 원칙이 잘 

투영되어 있다(Schumpeter 1976). 또한 미국 헌법에서도 채택한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사상의 요체 또한 정

부의 권력과 의회 내의 의사결정권은 다수국민의 뜻에 기초해야 한

다는 슘페터의 민주적 방식에 따라 완성되며 그 과정의 결과로 획득

되는 민주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구축과 지속적 유지를 위한 필수요

소가 된다. 선거의 절차를 통해 표출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

부를 구성하고, 선거에서 취합된 국민의지가 정책결정과정에 투영되

어야 한다는 다수결 주의의 요체는 이스턴(David Easton)의 국민요

구(popular demand)와 지지(support)에 기초한 정치적 투입(political 
input) 개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Easton 1965, 32).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정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 혹은 의

3) 하지만 스위스의 경우 1971년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미국의 경

우 흑인에게 투표권이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은 1965년에 이르러서야 가

능했다.



다수결 원칙과 정부안정성│ 109

회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정부구성과 불신임, 정책형성에 적용시켜야 하는지의 접근

방식을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De Winter 1995; 2003; 
Döring 1995; Cheibub, Martin, & Rasch 2013). 일반적으로 다수라 

함은 지지하는 수의 합이 50퍼센트를 넘을 때를 뜻하는 것이지 반

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즉 찬성하는 세력이 소수가 될 때는 

정부는 의회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수의 세력이 지지

하는 단일정당, 혹은 정당연합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다수의 신

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존속할 수 있게 된다. 의회 내 

다수세력의 반대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

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연구학자였던 브루세비츠(A. Brusewizt)는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할 때 양당제 하에서는 과반의 정치, 즉 50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전

통적인 다당제 하에서는 정당 간의 지지도가 비슷하고 시장, 노동, 
자본, 분배 등의 정책 노선이 뚜렷해 상호간 연합이 어려울 경우 

과반의 찬성을 얻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

단하고 있다. 이 경우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를 타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거에서도 과반을 넘는 정당이 

나오지 못해 정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대의민주

주의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브루세비츠가 고안해 낸 개념이 적극적 다수와 소극적 다

수다.
브루세비츠는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적극적 다수(positive 

majority)라 명명하고, 그 반대의 개념, 즉 반대하는 세력의 합이 50
퍼센트를 넘지 못할 경우 소극적 다수(negative majority)라 정의하고 

있다(Brusewitz 1929, 323-334; Lewin 1998, 199; Bergman 1993b, 
Bergman, et al. 2003; Louwerse 2014). 유사한 개념으로 적극적 과

반을 기초로 의회의 신임을 얻어 정부가 구성되는 형태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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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positive parliamentarism)이라 칭하고, 그 반대의 개념인 소

극적 의회주의(negative parliamentarism)는 50퍼센트 이상이 명백하

게 반대하지 않는 대안, 혹은 과반이 찬성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상대방의 통치를 인정해주는 의회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Louwerse 
2014, 2; Russo & Verzichelli 2014, 2-3). 여기서 주목해야 할 새로

운 개념이 바로 톨레랑스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상이한 가치나 

주장, 의견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의회정치에서 과반수의 정의를 위해 브루세비츠

가 1920년대 처음으로 도입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과반수의 찬

성과 반대의 개념 해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이 50퍼센

트를 넘을 때는 이견의 여지 없이 보편적 다수의 의회정치라 할 수 

있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대안도 

소극적 찬성의 의회정치라는 것이다(Brusewitz 1929, 323). 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

지 않는 개념이 곧 의회적 톨레랑스(parliamentary tolerance)의 개념

이다(Lewin 1998, 197; Louwerse 2014, 3-5). 
이 개념은 찬성과 반대의 중간에서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기권표에 대한 해석을 심화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기권은 

통상적으로 찬성 혹은 반대 어느 쪽에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중

립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대안

이 통치를 해도 무관하다는 암묵적 용인, 혹은 찬성으로 해석된다

는 것이다. 즉 의회적 톨레랑스는 적극적 찬성과 기권을 포함한 의

견이 적극적 반대보다 많을 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일종

의 의회 민주주의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의회적 톨레랑스는 적극적 

찬성과 적극적 반대의 수가 과반을 넘지 못할 때 정치적 교착상태

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 민주주의는 조기총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의회의석 배분이 재총선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정부의 공백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Brusewitz 1929, 323-334; 
Lewin 1998, 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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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의회주의 구분 수식

절대다수(absolute majority) 적극적(positive) Y > (N + A)

비교다수(relative majority) 적극적(positive) Y > N

단순다수(plurality) 적극적(positive) Y1 > Yn (각각의 n보다 클 때)

소극적 다수(negative majority) 소극적(negative) (Y + A) > N

소수(minority) 적극적(positive) Y > M(Yx+N+A), M < 0.5

무인준절차(no investiture vote) 소극적(negative) -

설명: Y = 정부지지; Yx = 다른 정부대안인 x당의 지지; 
N = 정부반대세력; A = 기권세력; M = 소수 

출처: Louwerse 2014, 5.

<표 1> 정부임명을 위한 투표절차에 따른 분류와 의회주의의 구분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적극적 의회주의는 지지자의 수

가 과반이 넘는 적극적 의회주의(active parliamentarism) 혹은 다수

의회주의(majority parliamentarism)라고 정의할 수 있고, 소극적 의

회주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수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정부구성

을 허용해 주는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권표까지도 암

묵적 지지로 간주하는 소극적 의회주의(passive parliamentarism), 혹
은 소수의회주의(minority parliamentarism)라고 할 수 있다(Bergman 
1995a; 1995b). 

정부임명을 위한 요건, 그리고 정부의 불신임에 필요한 기준도 

의회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구성을 위한 의회인준 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반의 종류를 

보면 투표절차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 절대다수 

(absolute majority),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참석의원의 다

수만 확보하면 되는 비교다수(relative majority), 다수후보 중 한 명

의 다수득표자에게 정부 구성권을 부여하는 단순다수(plurality), 인

준 이전에 추천된 후보에 대해 의회투표절차를 거치되 다수의 반대

만 없으면 통과되는 소극적 다수(negative majority), 과반을 넘지 않

는 소수,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따라 사후 추인만 이루어지는 무인

준절차(no investiture vote) 등으로 나뉜다(Louwerse 2014; Cheib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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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임명규정 불신임 제도를 통한 정부제거요건

임명투표 통과요건

불신임안의 

의회제출
절대다수 비교다수 합계

Yx> Y + A N > (Y + A) N > Y

절대다수 Y > (N + A)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영국

14

비교다수 Y > N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7

소극적 다수 (Y + A) > N -
스웨덴, 

포르투갈
2

무인준절차

(no investiture vote)
-

프랑스, 

아이슬란드, 

말타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7

합계 6 14 10 30

설명: Y = 정부지지; Yx = 정부대안인 x의 지지; N = 정부반대세력; 
A = 기권세력; M = 소수 

출처: Louwerse 2014, 6. 일부 내용은 저자에 의해 추가 되었다. 

<표 2> 유럽 30개국의 정부임명 및 불신임의 요건에 따른 구분

Martin & Rasch 2013). 적극적 의회주의와 소극적 의회주의를 비교

해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 수치상으로 더 큰 상태인 절대다수, 비교

다수, 그리고 단수다수, 소수의 경우가 전자인 적극적 의회주의에 

속하고, 절대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 기초하고 있는 소극적 

다수와 무인준절차는 후자인 소극적 의회주의에 속한다. 이를 종합

적으로 정리해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표 1>과 같다.
정부의 불신임 절차에 있어서도 다양한 과반기준이 적용되고 있

다. <표 2>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첫째, 헌법이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불신임안(constructive motion of no confidenc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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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제출한 블록의 세력이 정부와 기권표의 합보다도 클 경우의 

수, 둘째, 재적과반수의 과반 이상인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의 

수, 셋째, 찬반투표에 참석한 의원 중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큰 경

우의 수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정부임명과 해임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기준은 절대다수

제로 14개 국가가 각각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교다수와 무

인준절차가 각각 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무인준절차(No 
investiture vote)란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다수를 차지한 정당, 혹은 

정당연합이 합의하면 대통령 혹은 국왕이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

차로 프랑스, 아이슬란드의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이 입헌군주국

의 경우는 국왕이 소수나 다수정권에 관계없이 추인한다. 정부불신

임 절차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제도는 비교다수제로 영국, 
이태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입헌군주국 등 총 10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과 포르투갈의 

경우 정부임명요건에서는 소극적 다수제(negative majority)를 채택

하고 있고 불신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다수가 필요하

기 때문에 소수정권의 경우이지만 불신임을 비교적 쉽게 관철시킬 

수 있는 비교다수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Rasch 2011, 26-27).
이제까지 의회민주주의의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반수의 논

리, 의회주의의 적용, 그리고 정부구성과 제거방식과의 관계를 논의

해 보았다. 그렇다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의회주의는 정부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다수 혹은 

소수정부, 정부참여 정당의 수와 정권안정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

까? 다음 장에서는 과반의 다양한 적용방식에 기초한 북유럽 5개국

의 의회민주주의 특징과 작동방식, 정부의 안정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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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유럽 5개국 의회정치의 양태, 선거제도 

그리고 정부안정성

그로프만과 레이파트(B. Grofman & A. Lijphart)는 북유럽 5개국

이 의회민주주의 발전과정과 궤적이 비슷해 국민 대표선출방식, 의
회와 정부와의 관계와 위상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우선 단원제 의회의 공통점을 들 수 있다. 노르웨이

와 핀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개혁

을 통해 의회제도를 단일의회로 통일했다. 덴마크의 경우 1953년, 
스웨덴 1974년, 그리고 아일슬란드는 비교적 최근 1991년 상원제

를 폐지하고 하원으로만 구성된 단일의회제를 구축했다(Damgaard 
1992; Grofman & Lijphart 2002). 두 번째로 선거제도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5개국 모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 중심으로 지역별로 정당명부를 작성해 지역구 단위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의석배분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노르

웨이와 스웨덴이 수정 생-라그 식(Modified Sainte-Laguë) 방식, 덴마

크와 아일슬란드는 헤어 쿼터 방식, 그리고 핀란드는 동트(d’Hondt)
방식을 적용해 의석을 정당들에게 배분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발

견된다.4) 
덴마크의 경우 4개국에 비해 선거제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비례

추가의석비율이 23%로 가장 높고, 지역구 평균 의석수도 높아 불

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의 의석배분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각 정

당들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표를 배분해 의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우선 

일정비율을 획득한 정당에게 우선 의석을 배정하고 난 후 소진된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의 크기에 따라 배분하는 최대잉여방식이 있고, 두 번

째로 지역구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를 일정한 값으로 나누어 가장 

큰 순서부터 차례로 할당하며, 지역구에 할당된 의석수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차례로 큰 값 순서대로 다시 배분해 주는 최대평균치(Highest 
average) 제도를 들 수 있다. 전자에는 헤어방식(Hare quota=1/N), 두룹

방식(Droop quota=1/N+1), 임페리알리(Imperiali=1/N+2) 방식등이 있고, 
후자에는 동트방식(젯수 1, 2, 3, 4, 5,…로 증가), 라그식(1, 3, 5, 7,…
로 증가), 수정 생-라그식(1.4, 3, 5, 7,…로 증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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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비례추가의석비율은 전

체 의석수에 대비한 추가의석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높을수록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비례성의 왜곡현상을 보완할 수 제도이다. 
또한 선거구가 클수록 정당들에게 배분되는 의석수도 고르게 분산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Rasch 2011; 
Persson & Wiberg 2011). 

아래 표에서 보듯이 덴마크의 경우 선거구 평균의석수는 13.5로 

이슬란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비례대표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불

비례지수는 덴마크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0.4(1995)에서 가장 높

은 1.6(2001)의 값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2.7(2005), 3.3 
(2001), 스웨덴 0.9(1995), 3.0(2006), 핀란드 3.2(1999, 2003, 2007), 
3.5(1995), 아이슬란드 1.1(1999), 3.5(2007)을 보여주고 있다. 비례대

표성을 측정한 4개 선거의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덴마크가 1.05로 

다른 4개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 1.65, 
아이슬란드 2.28, 노르웨이 3.10, 핀란드 3.28로 나타나고 있다. 지

표값이 낮을수록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비례해 선거에서 표

출된 국민의 의사를 의회의석 배분에서도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석배분에 따라 의회에 진출한 

하나의 정당 혹은 정당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비례성의 확

보는 그만큼 정부의 정당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 비례대표성의 확보를 위해 핀란드를 제외한 북유럽 4개국에서

는 비례추가의석제도가 사용되고 있어 유권자 표의 왜곡현상이 감

소되는 효과가 있다. 대조적으로 비례대표성이 가장 낮은 핀란드의 

경우는 비례추가의석이 배정되지 않아 지역구에서의 사표가 재분배

를 통해 비례대표성을 강화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표 3>에서도 

확인되듯이 불비례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높은 비례대표성의 단점은 무엇일까? 다음의 <표 3>과 

<표 4>는 높은 비례대표성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
선 비례대표성과 유효정당수의 관계는 정비례로 변화한다. 비례대

표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불비례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유효정

당수는 높게 나타난다. 유효정당수는 의회에 진출한 정당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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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규모 

및 의석수
선거제도

1)

선거구 

평균 

의석수

불비례

지수
2)

최저 

득표율 

(electoral 

threshold)

유효정당수
3)

Folketing

(덴마크)

단원제 

(1953년 

이후)

179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정 

생-라그 

방식 및 

최대잉여 

헤어방식

(23% 

비례추가

의석)

M=13.5

1998: 0.4

2001: 1.6

2005: 1.8

2007: 0.7

평균: 1.05

2% national

1981: 5.47

1984: 5.04

1987: 5.31

1988: 5.31

1990: 4.36

1994: 4.54

1998: 4.71

2001: 4.48

2005: 4.89

2007: 5.33

2011: 5.61

평균: 5.00

Storting

(노르웨이)

단원제

169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정생-라그 

방식 (11% 

비례추가

의석)

M=7.9

1997: 3.4

2001: 3.3

2005: 2.7

2009: 3.0

평균: 3.10

4% national

1981: 3.19

1985: 3.09

1989: 4.24

1993: 4.04

1997: 4.36

2001: 4.36

2005: 4.56

2009: 4.07

2013: 4.39

평균: 4.03

Riksdag

(스웨덴)

단원제 

(1971년 

이후)

349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정생-라그 

방식(11% 

비례추가

의석)

M=10.7

1994: 1.2

1998: 0.9

2002: 1.5

2006: 3.0

평균: 1.65

4% national

12% district

1982: 3.13

1985: 3.39

1988: 3.67

1991: 4.19

1994: 3.50

1998: 4.29

2002: 4.23

2006: 4.15

2010: 4.54

2014: 4.99

평균: 4.01

<표 3> 북유럽 5개국의 의회, 선거제도, 불비례지수, 최저득표율 및 
유효정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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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skunta

(핀란드)

단원제

20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동트방식

(추가의석 

없음)

M=13.7

1995: 3.8

1999: 3.2

2003: 3.2

2007: 3.2

평균: 3.28

없음

1983: 5.14

1987: 4.93

1991: 5.23

1995: 4.88

1999: 5.15

2003: 4.93

2007: 5.13

2011: 5.83

평균: 5.15

Altingi 

(아이슬란

드)

단원제 

(1991년 

이후)

63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최대잉여 

헤어방식

(14% 

비례추가

의석)

M=9.0

1999: 1.1

2003: 1.9

2007: 3.5

2009: 2.6

평균: 2.28

없음

1983: 4.06

1987: 5.34

1991: 3.78

1995: 3.95

1999: 3.45

2003: 3.71

2007: 3.62

2009: 4.18

2013: 4.42

평균: 4.06

출처: Rasch(2011), 26쪽; 유효정당수의 자료는 아래의 자료에서 발췌. 
<http://www.tcd.ie/Political_Science/staff/michael_gallagher/ElSystems/Docts/El
ectionIndices.pdf>.

1) 선거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변수로 측정한다. 선거방식(electoral 
formula: 다수 혹은 비례, 다수의 경우 단순다수 혹은 절대다수, 비례의 경우 쿼

타방식 혹은 제수방식), 투표방식(ballot structure: 정당명부, 기호투표여부, 개방

식 혹은 폐쇄식), 선거구크기(district magnitude). 이와 함께 최저득표율(electoral 
threshold), 대표성확보를 위한 비례추가의석(additional seats allocated for reducing 
disproportionality)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같은 결과의 결합으로 유효정당수의 크기

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Lijphart(2012, 130-157)를 참조. 
2) 불비례지수(Index of disproportionality)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에 따른 값을 

기준으로 한 값으로 최소 0과 최대 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0에 가까울수록 비례

성이 높고, 100에 근접할수록 비례성이 매우 낮다. 즉 0에 가까울수록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가 거의 미미한 상태라 예를 들어 30퍼센트 정당 득표율 정당

이 의회에서 의석점유율이 30퍼센트에 거의 가깝게 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득표율이 의석점유율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이론적으로 지역

구에서 49퍼선트를 획득했어도 51퍼센트를 얻은 정당에 의해 의석을 모두 잃는

다는 가정하에서 의석점유율은 0퍼센트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표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된다. 이 지표는 갈라거(Michael Ghallagher)에 의해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다(Gallagher 1991).
3) 유효 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는 락소-타게페라의 공식을 따랐다. N = 

1/pi2 (N = 유효정당수) 이에 대해서는 Laakso & Taagepera(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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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숫자로 정당들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과, 의회내에서의 의석

점유율을 기초로 한 것으로 나뉘지만 <표 3>에서는 락소와 타게페

라의 지수를 제시하였다. 유효정당수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

일까? 다양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비

례대표성으로 인해 더 많은 소수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때문이

다(Gallagher & Michell 2008).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덴마크의 

경우 유효정당수가 핀란드의 5.15에 이어 5.00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의회 내에서 유효정당수가 많다는 것은 과반을 획득한 정부구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당제도에 가까울수록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구성이 그만큼 용이하게 

된다. 하지만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당

간 분산된 지지율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부구성은 더욱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설명으로 유효정당수는 최저득표율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최저 득표율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저득표율로 일정수준 이

하의 전국 혹은 지역득표율을 확보한 정당에게는 의석배분권을 박

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낮은 지지를 받은 정당을 

의회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면 그만큼 정당들의 분절화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구성 및 의회의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최소득표율이 

0에 근접할수록 유효정당수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Gallagher 
& Michell 2008). 전국 혹은 지역구 단위의 최저득표율이 낮을수록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의 수는 증가해 유효정당수도 높게 나

타난다. 핀란드의 경우 유효정당수가 가장 높은 5.15를 기록하고 있

는 것은 위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례 대표성이 매우 높다

는 점과 함께 최저득표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저득표율이 

없다는 것은 일정 지역구에서 강한 지역정당들이 낮은 득표율로도 

쉽게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정당들의 분절화가 촉

진되고 군소정당들이 난립해 의회의사결정에도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또 정부구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

다. 아래 두 표를 통해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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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1901-2010

노르웨이

1884-2010

스웨덴

1917-2010

핀란드

1917-2010

아이슬란드

1944-2010

1당 다수
5

(3)

20

(14)

5

(2)

0

(0)

0

(0)

연립 다수
18

(10)

18

(12)

19

(8)

66

(43)

87

(26)

1당 소수
45

(25)

47

(32)

69

(29)

12

(8)

10

(3)

연립 소수
32

(18)

15

(10)

7

(3)

22

(14)

3

(1)

역대 정부 

구성횟수
N=56 N=68 N=42 N=65 N=30

역대 총선 회수 43 35 28 28 20

출처: Rasch(2011), 27.
설명: 숫자는 백분율. 괄호안 숫자는 구성된 정부형태별 횟수. 

<표 4> 북유럽 5개국의 정부 구성형태 

북유럽 5개국의 정부구성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

구성형태는 다수정부(majority government)냐 혹은 소수정부(minority 
government)냐에 따라 구분된다. 역사적으로 다수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로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들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경

우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1944년 이후 66년동안의 정부구성 회수 총 

30회 중 87퍼센트에 해당하는 26회가 다수정부를 구성했다. 핀란드

도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1917년 이후 93년 동안 

수립된 총 65회의 정부 중 66퍼센트에 해당하는 43회가 다수정부로 

구성되었다. 이와 반대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바로 덴마크, 노
르웨이, 스웨덴 3개국이라 할 수 있다. 3개국 모두 소수정부 구성 

비율이 다수정부 구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덴마크의 경우 남

성 보통선거제도가 채택된 1901년 이후 구성된 총 56회의 정부 중 

77퍼센트에 해당하는 43회가 소수정부로 구성되었으며, 스웨덴은 

총 42회의 선거 중 76퍼센트에 해당하는 30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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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정부구성 총 68회 중 62퍼센트인 42회가 소수정부 형태

로 구성되었다.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아이슬란드가 가장 안정적인 

정부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핀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다
수정부는 의회 내에서 정부의 의안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

률이 높아 안정적 정국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
장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로 소수정부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덴마크

와 스웨덴을 들 수 있다. 두 나라는 소수정권의 비율이 각각 76, 7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의회에서 야당과의 타협과 협의 없이는 단

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개의 정당이 내각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정부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다수정부에 참여한 정당

의 수가 1개 정당이라면 가장 안정적인 정부를 운용할 수 있겠으

나, 다수의 정당이 참여한 상황이라면 첨예하게 맞서는 예산안의 

구성을 놓고 쉽게 정부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스웨덴과 핀란드이다. 양국 모두 1917년 이후 

측정된 정부구성 형태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핀란드가 다수

정권을 구성한 비율이 66퍼센트로 스웨덴(단독 및 연립을 포함)의 

24퍼센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나, <표 4>의 역대정부 구성회수를 

비교해 보면 핀란드(65회)가 스웨덴(42회)보다 현저히 많은 정부구

성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이 동일하게 28회의 선거를 치렀음

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정부구성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에 참여한 정당들이 많아 첨예한 정치적 사안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쉽게 정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가
정 안정적인 정부형태는 단일다수내각이며, 가장 불안정한 정부형

태는 연립소수 내각형태라 할 수 있다.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정부의 평균존속기간, 소수내각비율, 

정부불신임 혹은 연립정부의 합의실패로 인한 정부사퇴 비율 등을 

비교해 보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

부의 안정성은 소수-다수정권의 여부, 1당 혹은 다수당 등 정권에 

참여한 정당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가 가장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덴마크의 경우 위의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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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1901-2010

노르웨이

1884-2010

스웨덴

1917-2010

핀란드

1917-2010

아이슬란드

1944-2010

평균 정부존속 

기간 (년)
1,94 1,86 2,24 1,45 2,23

소수내각 비율 

(1945-1999)
83 56 73 22 3

조기총선, 

정부불신임, 혹은 

의회교착상태로 

인한 정부사퇴 

비율 (1945-1999)

77 32 20 60 48

정부구성에 

소외된 기간 (일)
8,3 4,2 5,4 26,9 32,8

출처: Rasch(2011), 27.

<표 5> 북유럽 5개국의 정부 안정성

과 <표 4>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불비례지수가 낮고(혹은 비

례대표성이 높고), 유효정당수가 많으며, 1당 혹은 다수정당으로 구

성된 소수정권 비율이 높은 경우 정부통치기간이 평균 1.94년, 소수

내각 총비율이 1945-1999년 기간 동안 83퍼센트에 이르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부가 사퇴한 비율은 77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정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핀란드의 경

우 비례대표성을 높여주는 추가의석수가 없고 의회진출 최저선인 

최저득표율이 요구되지 않아 의회에 진출한 유효정당수가 무려 

5.15로 정부구성에 있어서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다수내각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평균통치기간은 1.45로 5개국 중 

제일 낮게 나타난다. 핀란드 내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는 정부비율도 60퍼센트로 덴

마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5개국 중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

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이다. 덴마크에 이어 소수 내각 

총비율이 73퍼센트에 이르지만 평균통치기간은 2.24년으로 5개국 

중 가장 길고, 내각총사퇴 비율도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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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정부임기를 채우고 다음 총선결과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는 

비율도 가장 높다. 
정부안정성의 또 다른 측정지표인 정부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기

간에 있어서도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다수내각을 모색하는 아이슬란

드와 핀란드가 각각 32.8일과 26.9일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최근 

2015년 4월 19일 총선을 치른 핀란드는 5월 29일에야 극우정당을 

포함한 내각이 구성되어 총 40일이 소요되었다. 정부구성기간이 길

수록 총선 이후 구성된 정부가 없어 불확실한 정국이 지속되는 기

간이 길기 때문에 정국의 불안정뿐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부정적 신

호를 보내 국민경제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개국 

비교에서 정부구성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각각 4.2일, 5.4일이 소요될 뿐이다. 단독이든 복수정당이든 관계없

이 소수내각의 비율이 높아 그만큼 정부구성 기간이 짧게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유효정당수가 5개국 중 가장 

낮아 정당의 분절화가 비교적 낮아 정권의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분석 및 논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유럽 5개국에서 적용되고 있

는 다수결제도와 선거제도가 정부의 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해 보자. 다수결의 원칙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극

적 다수 혹은 소극적 다수의 적용에 따라 의회톨레랑스도 낮고 높

음이 결정된다. 적극적 다수 하에서는 의회톨레랑스가 낮고, 소극적 

다수 하에서는 의회톨레랑스가 높다. 의회톨레랑스가 높은 나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들 수 있다. 
의회톨레랑스가 높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가장 큰 정치블록이 

합의하면 다수든 소수든 관계없이 국왕이 사후에(ex post) 추인하는 

절차를 따르지만,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구성권을 행사하

며, 국회의장의 주도로 정당 당수들과 사전(ex ante)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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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후보를 추천해 의회의 인준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Bergman 1993a; Louwerse 2014, 6; Russo & 
Verzichelli 2014).5) 의회톨레랑스가 낮은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는 정

부구성에 관해 헌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의회의 정당

성은 다수에 기초한 의회에 있다는 믿음이 강해 의회주의가 채택된 

이래 다수내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인 것에 기인한

다. 또 한가지 설명변수로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는 여타 북유럽 3개
국과 다르게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을 채택해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 중간에서 강력한 조정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1917년 이후 초기 대통령제 시기부터 안정된 다수의회

를 추구하던 전통이 깊이 뿌리를 내려 지속적으로 과반수를 넘는 

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Rasch 
1983, 18). 의회톨레랑스가 낮은 또 다른 이유로 소수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정치엘리트들의 믿음에 기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믿음

은 의회민주주의가 시작된 191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이제는 의

회주의적 전통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Rasch 1983, 18-19). 한번 내린 제도적 뿌리가 후속적 행동과 가치

기준에 영향을 끼친다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이 매우 유용한 설명력

을 지닌다.
국가간의 정부안정성의 차이는 채용된 선거제도에 따라 파생되는 

정당의 분절화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정당분절화 지수는 선거제도의 

변수 즉, 선거구크기, 최저득표율, 불비례지수와 함께 <표 3>에서 사

용한 유효정당수를 종합해 구성해 보았다. 정당분절화가 높은 경우

는 선거구크기가 크고, 의회진출에 요구되는 최저득표율이 아예 없

거나 낮고, 비례대표성 확보를 위해 할당된 추가의석수가 많고, 마
지막으로 유효정당수가 많을 경우라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듯

5)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정부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명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스웨덴의 경우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뿐 아니라 정부

승인 절차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까지 헌법에 기초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

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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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분절화

낮음 높음

의회톨레랑스

(다수결의 적용과 정부구성방식)

높음

(소극적 다수)

낮음

(적극적 다수)

높음

(소극적 다수)

낮음

(소극적 다수)

정부해산

요건

절대 

다수

스웨덴

(정부안정성 

높음)

비교 

다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정부안정성 

낮음)

핀란드

(정부안정성 

낮음)

설명: 정당분절화의 측정지표

1) 높음: 선거구크기가 큼, 최저득표율이 낮음(혹은 없음), 비례대표

성 확보를 위한 추가의석이 많음, 유효정당수가 많음.
2) 낮음: 선거구크기가 작음, 최저득표율이 높음, 비례대표성 확보를 

위한 추가의석이 적음(혹은 없음), 유효정당수가 적음.

<표 6> 북유럽 5개국의 정당분절화, 의회톨레랑스, 정부안정성

이 정당분절화가 높은 나라로 핀란드와 덴마크를 들 수가 있다. 스
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정당분절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난다. 완벽한 측정지수는 아니지만 선거제도의 적용결과 의회에 진

출하는 정당이 많아 정부의 구성과 방식, 그리고 정부안정성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해산요건인 절대다수 혹은 비교다수의 적용에 따

라 정부의 안정성도 영향을 받는다. 내각의 불신임, 정부여당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의사일정에 대해 타협을 보지 못할 때 정부해산요

건이 비교다수제를 적용하는 국가일수록 정부의 수명이 매우 짧다. 
핀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비교다수의 적용으로 인해 매우 빈번하게 

정권을 교체하는 이유도 정부해산요건이 비교다수로 그만큼 쉽게 

정부를 제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당분절화 정도가 모두 높은 국가는 의회톨레랑

스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정부해산 요건이 비교다수제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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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가일수록 정부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안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높은 정당분절화와 정

부해산요건에서 비교다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높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근대 대의민주주의가 구축되면서 채택된 중요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중 하나다. 이 개념은 국민주권과 정당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정치제도로서 초기 민주주의의 구축과정에서 받아

들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초한 공리주의적 이상에 가장 부합

되는 장치라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 하지만 다수에 의한 통치가 정

당하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과 이익까지 무시하거나 유린해서

는 안 된다는 ‘다수 비해악의 법칙’은 미국의 권리장전 정신에 잘 

구현되어 왔고,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민주적 제도가 고안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제였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강조하는 제도로 서유럽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다양하게 진행된 연구에서 보

여 주듯이 다수제도에 입각한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분절화를 촉진

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잦은 정부구성과 해체 등의 문제로 

정부안정성과 정치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연구가 이를 뒤 받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두 가지의 개념, 즉 적극적 다수와 

소극적 다수라는 개념에 기초한 브루세비츠의 의회톨레랑스의 개념

을 중심으로 정부의 구성, 불신임요건 등을 북유럽 5개국에 적용해 

정부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시도했다. 북유럽 5개
국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국민대표성과 안정성이 높은 정치라 

알려져 있지만 이들 국가들도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적 진단이 가능하

다. 또한 정부안정성은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따라 상

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의회톨레랑스와 선거제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정부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은 북유럽 민주주의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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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부의 잦은 교체, 정부의 실각, 예산

안 통과의 어려움 등은 선거제도의 결과 파생되는 정당의 분절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의 

정당분절화는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몇 가지 변수, 즉 

선거방식, 선거구크기, 투표방식, 최저득표율, 비례대표성 제고를 위

한 특별비례의석 등의 다양한 지수를 조합해 분석해 본 결과, 덴마

크와 핀란드가 가장 분절화가 높게 나타났다. 덴마크는 2퍼센트 최

소득표율을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비례대표성 확보를 위한 추가의

석도 총의석수의 23퍼센트를 배정하고 있어 매우 높은 정당분절화

를 보여 주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비례대표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의석제도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들이 의회진출을 위해 요구

되는 최소득표율이 없어 매우 낮은 지지율로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정당분절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정부해산요건인 상대적 다수제에 의해 정부의 안정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대적 다수제는 다수를 점한 정당

들의 연합이 언제든지 소수내각을 불신임을 통해 제거할 수 있지

만, 복수정당으로 구성된 다수내각은 쉽게 불신임할 수 있는 요건

인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

다. 하지만 핀란드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의 잦은 교체는 결국 다수

정부라 하더라도 복수의 정당이 연합해 수립한 연립내각일 경우에

는 정부예산 등의 첨예한 정치적 사안으로 언제든지 일부 정당이 

정권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다수는 그만큼 다수내각을 

와해시킬 수 있는 유인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

권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유럽 5개국의 비교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통치안정성은 의

회톨레랑스와 선거제도가 결합되어 파생되는 정당분절화의 정도와 

정부해산요건의 상대적 다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국민주권과 대표성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다수결제도

의 채택과 선거제도의 결합이 매우 중요한 제도적 고려사항인 것처

럼 동시에 안정적 통치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선택이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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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 정쟁으로 정치가 불안하거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실업자 

양산, 물가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삶의 질의 저하는 정권의 신뢰성

과 효율적 작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소수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야당과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

루고 경제상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물가안정, 국민통합을 

잘 이룬다면 정권안정과 정부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다. 결국 다수

정권 혹은 소수정권에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적 수행능력에 따라 안

정성과 통치효율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비텀(Beetham 1994)과 아터

(Arter 2004)의 연구결과는 효율적 정치산출을 위해 정부의 책임성

(accountability)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협의능력과 책임

성은 그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더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다수결통치의 본질과 적용, 그리고 의회톨레랑스의 차

이에 따른 정치안정성의 관계를 질적 방법으로 북유럽 5개국을 비

교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가 더욱 이론화될 수 있기 위해서

는 각국별로 축적된 선거 및 의회통계자료를 양적 방법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방법론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발견된 다수결주의의 본질과 의회톨레

랑스와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선거제도 변수의 결합에 따른 정치

안정성의 차이는 앞으로 대의민주주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분석하

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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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ity Principle and Government Stabili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Majority in the Five Nordic States

Yonhyok Choe
University of Gothenburg

The Majority principle based on the doctrine of rule of the 
many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 is the backbone 
of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spite of the 
principle of the majority rule seems to be the pivot elements 
for building democracy consisting of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legitimacy, the need for building a democracy sufficing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the government puts another 
challenge to the political scientists. The Western parliamentary 
democracies arduously striving for higher representativeness 
experience ordeals in building the government, executing 
budget policies, and emergence of frequent government changes 
as a result of adoption of vote of no-confidence. The article 
explores the nature and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ajority 
and its diverse sub-concepts such as positive majority, negative 
majority, interpretation of abstention or non-voting, and 
parliamentary tolerance. It tack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ity principle adopted by the five Nordic states and the 
patterns of political instability. Ho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majority principle adopted and government stability 
affected by the control variable of the electoral system measured 
by electoral formula, district magnitude, ballot structure, 
additional seats allocated for enhancing the representativeness 
and electoral threshold? In this study, it is argued that the 
more the representativeness strived the more instab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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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end to be because of the party fragmentation that 
in turn leads to hardship in building a government, executing 
budget policies and frequent involvement of government parties 
in no-confidence vote. This pattern was the case of Denmark 
and Finland. Another argument is that the relative majority 
adopted for dissolving the multi-party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affect positively the government stability as detected 
in the case of Sweden.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ate of 
political stability is affected mechanically rather by degree of 
the party fragmentation as well as the government dissolution 
rule than by patterns of the parliamentary tolerance. Findings 
of the studies seem to be of great use for deeper understanding 
and more systematic exploration of the functions and patterns 
of future challenges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ies based on 
the majority principle despite the lack of the qualitative 
methods and limited material used for this study.

Keywords: majority principle, positive-negative majority, 
parliamentary tolerance, party fragmentation, 
government stability




